
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] <개정 2023. 12. 19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

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

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

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

가.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

않은 경우

법 제42조

제1항제1호

600

나.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

내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

법 제42조

제1항제2호

800

다.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거나 거짓

으로 공개한 경우

법 제42조

제1항제3호

1,000

라. 법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

으로 보고한 경우

법 제42조

제1항제4호

600


